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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론
◈ 한국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빈곤,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충격이 예상되나, 

법적 정년은 60세이고, 40대 후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 관행 지속.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
책과 국회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

◈ 본 브리프는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며 고용 연한을 60세에서 65세, 70세로 
연장하는 등 계속고용확보조치를 취해온 일본 사례를 검토함.
- 일본은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중 5명 중 1명이 취업 중, 60대 초반 고령자는 다른 

연령층과 큰 차이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 제도 참고를 넘어서, 일본사회 배경, 한국과 다른 효과 및 정책 과정 차이를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책, 일본 노동조합의 대응을 밝혀, 한국 노동조합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Ⅱ. 일본 고령자 노동정책의 역사  
◈ 60세 정년제 

- 1986년 ‘노력의무화’, 1994년 ‘60세 정년의무화(60세 미만 정년 금지)’ 

◈ 65세 계속고용제
- 1990년 65세까지 ‘계속고용조치’의 ‘노력의무화’, 2000년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의 

도입 ‘노력의무화’, 2004년 ‘단계적 의무화’, 2012년 ‘희망자 전원 65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로 단계적 확대

- 2020년에는 70세 취업 노력을 처음 명시해 단계적 실시 중

◈ 일본제도 형성의 특징 
-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적극 협력해 단계적‧장기적으로 고령자고용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
- 60-65-70세로 ‘노력’의무에서 ‘법적’의무화, 대상자 ‘한정’에서 ‘희망자 전원’으로 점진적 연장 
-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도 수급 연령의 인상이 정년연장과 맞추어 추진 

Ⅲ. 일본 고령노동정책 제도 도입 효과 및 실태 
◈ 기업의 제도 도입 현황

- 2021년 조사에 의하면 65세로 고용확보조치(정년제 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3가지 
중 택1) 실시 기업은 99.9%, 그 중 계속고용제(재고용) 도입 기업은 76.4%

- 65세 초과, 70세 이상이 되어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기업은 3할 이상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제도 도입 비율이 높은 등 고령자 인력확보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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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노동조건 및 임금 실태 

 ● 60대 중 취업자는 59%(2019년 6월 기준), 특히 남성 60~64세는 80.8%가 취업 

- 이들의 소속 기업은 30인 미만 기업이 43.7%, 100인 이상 기업이 33.0%, 근속 연수는 
평균 20.7년, 「31년 이상」이 31.4％로 가장 多

- 고용형태는 「파트・아르바이트」가 40.7％, 「정규직」이 21.4%, 「촉탁」(15.2%), 「계약사
원」(14.4%)의 순서, 업무 내용은 절반 정도가 변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60-64세 노동자 임금은 약 29만 엔, 65-69세 노동자 임금은 약 25만 엔 

- 60세보다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가 7할, 41~50% 삭감된 노동자가 4명 중 1명

◈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와 이용 현황

-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 개인에게 주는 임금보조금(고령자고용계속급부)이 
가장 대표 제도

- 고령자 고용기업 보조금, 고령자 고용촉진 컨설팅 등 정책 존재

◈ 문제점

-  노동자 입장에서 정년퇴직 후 계속고용(재고용)될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어려움

- 기업(특히 중소기업) 차원에서 인력 수급과 공급의 불균형
� � �

Ⅳ. 일본 노동조합 렌고의 정책 

◈ 노동조합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정책의 두 축 

- 바람직한 고용형태는 60~65세는 계속고용보다 정년연장(계속고용 부정 아님), 65세를 
넘으면 ‘희망자 전원’이 고용되는 고용조치(2020년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방침’ 결정)

     ** 조사 결과 노동자에게 유리해 방침 결정;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 시기 
임금 대비 59%, 정년연장은 78.3%, 정년연장 선택시 임금하락 폭이 적고, 각종 
수당 등 혜택 있음.  

- 바람직한 처우는 일의 가치에 적합한 처우 

◈ 렌고 방침전환 후 지난 1년간 ‘정년65세’ 채택 비율이 증가 추세

◈ 개선과제 

- 60세 이후 월급-보너스 및 부양수당을 모두 합산하면 연간임금이 평균 60세 대비 62%로 
격차 큼. 결론적으로 균형대우 실현은 아님. 

- 이외 아직 60세가 넘어도 보다 유연한 근무시간‧근무형태 방식 도입 비율이 드물음

- 고령노동자 조직화 노력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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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한국과 차이점 
   1. 법정 정년은 한일 모두 ‘60세’이나, 일본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비율 유지 ⾼. 
      일본은 정년 연령까지 고용보장을 의미 vs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3세, 비자발

적 사유로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多    
   2. 일본고령자는 공적 연금과 근로 수입으로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 

- 고령자고용계속급부(60세 시점보다 자신의 임금이 60세 시점보다 75% 미만일 경우 임금
을 보조해주는 제도) +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후생연금 
vs 고령 빈곤이 심각한 한국

   3. 일본기업은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有 vs 한국기업은 고령노동자는 비용
으로 인식 

◈ 시사점 및 결론
   1.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같은 ‘60세’임. 한국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을 

높일 방안, 즉 중고령자의 고용보호 방법을 찾아야 함. 
   2. 한국의 고령자고용이 어려운 이유로 높은 연공성 임금체계를 이유로 언급하나 노동자보호 

수준차 고려 필요. 일본은 한국보다 연공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이유는 장기근속자 多 
+ 공적연금(후생연금 + 고령자계속고용급부)의 보호 수준이 한국보다 ⾼ = 단순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만 아닌 기업 규범 수준 차도 고려 필요

   3. 일본 고용확보 조치는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3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 고용연장은 고령자의 노동 강도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조건 저하와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적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이에 보다 적극적 정책수단으로서 ‘정년연장’에 포커스를 맞추어 제도 
설계 필요. 

   4. 일본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공동체가 고령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목표아래 노사 간 합의로 
개별 사업장에 맞추어 해법을 함께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제도효과를 발휘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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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들어가며 

▮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결과 예상    

-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정정년은 60세이고, 
40대 후반이면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조기퇴직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법정 정년까지 도달하더라도 고용정책과 소득정책 간의 
괴리로 인하여 소득단절이 발생하여 노인빈곤을 부추김.  

- 특히, 대법원이 육체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하였고, 2020년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업현장의 구인난‧노동력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인구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향후 2년 내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확보, 노인빈곤 해소와 연계한 법정 정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논의와 
준비는 전무한 상황

- 베이비붐세대 720만 명(총 인구대비 14%, 생산가능 인구 대비 19.4% 해당 자료 : 행안부 
2019)이 2023년이 되면 모두 은퇴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노인인구로 편입되어 노동력 부족, 

1) 본 이슈페이퍼는 한국노총의 용역과제로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탐색연구과제 『정혜윤, 고령자 고용·노동정책을 
위한 정치과정론 모색』(발간 예정) 조사 및 비공개 세미나 일부를 참고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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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수입 감소, 노인 부양비 등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여 경제‧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맞이하게 됨. 

▮ 국회 법제도 개선 논의와 정부정책의 필요성     

- 이에 늦어도 베이버붐세대 막내에 해당하는 1963년생이 은퇴하는 2023년내 법정 정년 연장 
등 고령자고용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더불어 국회가 하루빨리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하여야 함.

▮ 일본 고령자노동정책 조사 목적      

- 본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곧 시작될 법정정년 연장 등 고령자고용
정책을 설계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면서 고용 연한을 60세에서 65세, 7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계속고용확보조치를 취해왔음. 우리와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고, 연공성 임금체계·기업별 노사관계·성별 임금 격차 등 고용·복지체제를 구성하는 노동시장
과 노사관계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어 고령자고용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큼.

- 이 글은 단면적 제도 참고를 넘어서, 일본 사회 제도 도입 배경, 한국과 다른 효과 및 정책 
과정 차이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책, 일본 노동조합의 대응을 밝혀, 
한국 노동조합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2.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4.9%) 이후 일관되게 상승, 1985년 10%. 2005년에 20%를 넘어 2021년에 
29.1%에 이름(総務省, 2021) 

-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앞으로 상승을 지속해 제2차 베이비붐 시기
(1971년~1974년)에 태어난 세대가 65세 이상인 2040년에는 35.3%로 예상

[그림 1] 고령자인구 및 비율 추이(1950~2040년)

출처: 総務省(2021), 「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齢者」, 『統計トピックス』 No.129.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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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자료 [그림 2]에 의하면 주요 해외국가와 비교시 일본은 2021년 기준 1위

-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위(일본, 29.1%), 2위(이탈리아, 23.6%), 3위(독일, 22.0%), 
4위(프랑스, 21.6%), 5위(영국 18.8%), 6위(캐나다 18.6%), 7위(미국 17.0%), 8위(한국, 
16.6%), 9위(중국, 12.4%)를 차지하며 75세 인구도 15.0%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 인구가 차지
하는 비율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의 7.0% 두배 이상 

▮ 일본은 다른 국가보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고령 인구로,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그림 2] 주요국에서 고령자인구 비율 비교(2021년)

 출처: 総務省(2021),  「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齢者」, 『統計トピックス』 No.129.p.4.

3. 고령자 고용현황 

▮ 그렇다면 고령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2021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고령자 경제인구활동
이 계속 많아지고 있으며, 현재 65세 이상 중 4명 중 1명은 취업 중이고, 60대 초반 고령자는 
다른 연령층과 큰 차이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는 17년 연속 증가해 2020년 취업자수는 906만 명으로 과거 최다로 고령자의 
참가율은 25.1%, 9년 연속 전년 대비 상승(総務省, 2021)

- 65세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25.1%로 9년 연속 상승, 

- 60~64세는 71%, 65~69세 49.6%, 70세 이상도 17.7%의 고령자가 취업 상태

-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34.2%, 여성은 18%로 모두 9년 연속 상승

- 특히 65~69세 취업률을 보면 남성은 2014년에 50%를 넘어 2020년에 60%가 되었고, 여성은 
2014년에 30%를 넘겨 2020년 39.9%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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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령자 취업률 추이 전체, 남, 녀 (2010년~2020년)

출처: 総務省(2021), 「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齢者」, 『統計トピックス』 No.129.p.7.

Ⅱ 일본 고령자 노동정책의 역사  

1. 주요 정책 역사 (堤建造, 2020:2-3)

▮ 일본의 정년에 대한 논의는 1940년대에 시작, 본격 정년연장 논의는 1970년대에 진행되었음. 
연금의 수급 연령 인상 논의도 함께 시작

● 일본은 1940년대 후반, 민간기업에서는 장기고용시스템과 함께 급속하게 정년제가 보급되기 
시작해 정년연령은 55세에서 시작

 1) 60세 정년제의 단계적 연장 

● 1954년 후생연금보험법이 개정, 남성의 지급 개시 연령이 1974년까지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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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60세 정년연령 상승을 요구 

● 1975년경부터 정부도 ‘60세까지 정년연장’을 목표로 정년연장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책 실시 

● 1986년 ‘중고령자고용촉진법’을 만들어 ‘60세 정년’을 노력의무화 

● 1994년에는 법을 개정해 정년을 ‘60세 정년의무화(60세 미만 정년 금지)’

 2) 65세 고용연한의 단계적 연장 

● 1990년 65세까지 계속고용조치의 노력의무화 

● 1994년 정년퇴직자는 65세까지 재고용 노력

● 2000년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의 도입을 ‘노력의무화’, 2004년 ‘단계적 의무화’, 2012년 ‘희망
자전원 65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로 단계적 확대

 3) 연금연령의 인상과 70세 고용연장 추진 

● 후생연금(한국 국민연금 해당)의 지급개시 연령도 1994년부터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인상

● 2020년에는 70세 취업기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처음 명시하고 단계적 실시 중

▮ 현재 6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일단 정년퇴직 후, 새로운 고용계약을 
통해 재고용하는 제도)를 추진, 노력 의무에서 점차 법적 의무로 변화, 65세 계속고용제도가 
정착하고 있으므로, 70세 계속고용도 단계적 진행  

<표 1> 고령자고용안정법과 공적 연금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

2) 60세 정년 이후 무연금·무수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자한정’을 금지해야한다고 보아 2012년 법을 

년도 고령자고용안정법
(중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1986년 명칭 변경) 관련 정책

1954
후생연금보험법(한국 국민연금과 유사) 개정
- 수급 개시 연령을 1974년까지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상

1971 중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
-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직종별 고용률 설정

1973 각의 결정(“60세를 목표로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고용대책법 개정
- 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시책 개시 

1976 55세 이상의 고령자고용률 제도 창설

1986 - 60세 정년을 노력 의무화(1986년 10월 시행)

1990 65세까지 계속 고용조치의 노력의무화

1994 - 60세 정년 의무화(1998년 4월 시행), 
  정년자는 65세까지 재고용 노력 

후생연금보험법 개정
- 후생연금의 정액 부분의 수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단계적 인상(남성만 2000년 60세 → 2012년 65세로, 
여성은 5년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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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호창, 2021: 11-12; 堤建造, 2020:2-3, 오학수, 2018: 488)로 재구성  

2. 60-65세 고용제도(의무)

 1)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 정한 65세까지 고용제도

 <표 2> 60~65세까지 고용제도 

● 60세 미만의 정년금지(고령자고용안정법 8조)
   ► 사업주가 정년을 정할 경우, 정년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해야한다.; 

●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고령자고용안정법 9조) 
  ►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주는 이하의 3가지 조치(고령자고용확보조치) 중 선택해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②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제·근무연장제 등)를 도입

       - 2012년 개정에 의해 2013년 이후 제도 적용자는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 단 노사협정에 의한 
2025년까지 경과조치 존재

     ③ 정년제 폐지

    ※ 어떤 조치의 제도든 도입할 의무가 있으나, 개개인 노동자의 고용의무는 아님3)

출처: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고령자 고용·노동정책을 위한 입법과정론 모색』 (탐색연구) 중　⽇本労働組合総連合会
(이하 ‘렌고’)와 비공개 세미나(2022.7.21.) 발제문. P.6.

     * 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며 공공직업안정소(할로워크)의 지도를 반복해 받는 데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은 권고서를 받을 수 있고,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기업명이 공표될 수 있음

   
 

개정함. 아직 70세까지는 조건을 붙여 대상자 한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임(렌고 노동법제국 하세가와 토모노리<⾧⾕
川智則>, 2022년 8월 29일, 서면 질의응답) 

3) 65세까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일단 위의 3가지 조치를 취하면 의무를 달성한 
것이라는 의미임(렌고 노동법제국 하세가와 토모노리<⾧⾕川智則>, 2022년 8월 29일, 서면 질의응답) 

년도 고령자고용안정법
(중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1986년 명칭 변경) 관련 정책

2000
- 65세 고령자고용확보조치 도입 노력 의무화(정년폐지, 

65세까지 정년연장 혹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2000년 10월 
시행)

후생연금보험법 개정
- 후생연금의 보수비례 부분의 수급개시 연령을 단계적

으로 인상(2013년 60세 → 2025년 65세) 

2001 고용대책법 개정
- 채용에서 연령차별 금지를 노력의무화

2004 - 65세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단계적 의무화(노사협정을 
통한 대상자 한정 가능, 2006년 4월 시행)

2007 고용대책법 개정
- 채용에서 연령차별 금지를 원칙 

2012 - 65세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의무화(노사협정을 통한 
대상자 한정금지2), 2025년까지 경과조치 有)

노동계약법 개정
- 유기계약노동자의 불합리한 노동조건 금지

2020 70세까지 취업기회확보의 노력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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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세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보완과 대안(堤建造, 2020:6) 

- 제도를 실시했지만 2014년에 65세 이상의 취업률이 20.8%에 지나지 않고,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고령자의 취업 의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닛폰 일억 총활약플랜」(2016년 6월 2일 각의 결정)에서 계속고용연령의 연장추진을 
위한 환경정비를 결정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혁 실행계획」(2017년 3월 28일 일하는 개혁 
실현 회의 결정)에서 방침 정함

- 「사람만들기 혁명 기본구상」(2018년 6월 ‘인생 100세 시대 구상 회의’)에서 고령자의 신체연령을 
젊게 하고, 65세 이상 계속고용 연령 연장을 위한 환경 정비 추진

- 2018년 10월 제4차 아베내각이 발족하며 ‘전세대형사회보장을 위한 개혁’에는 65세를 넘어 
계속고용연령 인상을 위한 검토를 주장, 이후 2019년에 구체적인 방침은 「전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 중간보고」 에 명기 

 

3. 65세 초과 고용제도(노력의무)  

 1) 70세까지 취업 확보의 노력 의무화(2020년 개정, 2021년 4월부터 시행) 

<표 3> 65세 초과자 고용제도 

● 70세까지의 취업확보고용(고령자고용안정법 10조2)
 ► 65세의 고용확보와 더불어 이하 중 조치(고령자취업확보조치)를 강구해야함 

   ① 70세까지의 정년연장
   ② 정년제의 폐지

   ③ 70세까지의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제도)의 도입
     -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으나 노사 간 충분한 협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 

고용

   ④ 고령자가 희망할 때, 70세까지 계속 업무위탁계약 체결 제도 도입 
   ⑤ 고령자가 희망할 때, 70세까지 계속 이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a)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
      b) 사업주가 위탁, 출자하는 단체가 하는 사회공헌사업 

비고용
과반수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
야 도입 가능)

출처: 렌고(2022.7.21.)와 비공개 세미나 발제문. P.8

④, ⑤는 노동기준법, 최저임금법, 위생안전보건법 등 개별노사관계법에 적용받지 않으며, 노동조
합 차원에서는 추천하기 어려운 제도. 다만 정부는 고용만 아닌 다양한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포함4)

4)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고령자 고용·노동정책을 위한 입법과정론 모색』 (탐색연구) 수행을 위해 일본노동조합총
연합회(이하 ‘렌고’)와 비공개 세미나(2022.7.21.)의 노동법제국 하세가와 토모노리(⾧⾕川智則) 부장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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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자임금과 연동된 연금제도  

  * 일본은 한국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연금이 2단계로 구성
-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전국민연금 + 회사원이나 공무원에 해당 되는 후생연금 

① 재직노령연금제도 

-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재직 중, 임금(보너스 포함)과 연금의 합계 월수령액이 60대 
전반이면 28만엔, 65세 이상이면 47만 엔을 넘는 경우,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 정지하
도록 되어있음 

②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존재 

- 연금이 지급 중지되는 제도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 

③ 사회재분배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금재정 안정에 기여 

- 그러나 내각부의 추계에 의하면 60대 후반에는 재직노령연금제도가 취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폐지시 오히려 고소득자가 우대될 가능성도 있음

- 현행제도를 지급 중지하면 60대 전반에는 약 4800억 엔, 65세 이상은 약 4100억 엔의 비용부담 
발생

- 정부는 60대 전반 기준액을 47만 엔으로 인상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

- 해당 제도는 단계적으로 65세로 연금수급 연령 인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2025년에 완료 
예정 

5. 일본제도 형성의 특징 

▮ 일본의 고령자고용이 활발한 이유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적극 협력해 단계
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했기 때문

- 일본 정부가 1976년 [제3차 고용대책 기본계획]에서 60세 정년연장을 제기하고 실제로 1998년 
60세 정년이 시행되기까지 22년이 소요, 1990년 ‘65세 정년’ 역시 노력의무화에서 의무화로 
22년이 걸렸고, 이후에도 13년 정도의 경과조치 존재

- 60-65-70세로 ‘노력’의무에서 ‘법적’의무화, 대상자 ‘한정’에서 ‘확장’ 등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
으로 연장 

- 이와 함께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도 수급 연령의 인상이 정년연장과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 한국과 같이 정년과 수급연령 미일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노사 간 자주적 합의형성과 노력이 있음. 법적의무화 전 대부분 기업이 60세 정년제 도입,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노사가 60세 정년제와 65세로 고용연장에 의견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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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고령노동정책 제도 도입 효과 및 실태  

1. 기업의 제도 도입 현황5)

▮ 위와 같은 법적이고 단계적 정년연장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

 1) 65세로 고용확보조치 실시 현황 [그림 4]

- 2021년 조사에 의하면 65세로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99.9%(증감은 전년 대비)

[그림 4] 65세로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실시상황 (31인 이상 기업)

출처: 厚⽣労働省(2021.1.8.), 「令和2年「⾼年齢者の雇⽤状況」集計結果を公表します」, 『Press Release』, p.3.
  
  ①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제도가 있는 기업은 99.9%(164,033 개사)[0.1 포인트 증가]

● 중소기업은 146,964개사 99%[0.1% 증가]

● 대기업은 17,069개사 99%(변동 없음)  

  ② 65세 정년기업은 18.4%(30.254 개사 [1.2 포인트 증가]

● 중소기업은 28,218 개사) 19.2%[1.3 포인트 증가]

● 대기업은 2,032 개사 11.9%[1.3 포인트 증가]
 

5) 이하 기업의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현황 조사는 후생노동성의 2021년 1월 8일 발표한 令和2年「⾼年齢者の雇⽤状
況」)을 토대로 하고 있음. 전체 샘플수는 31명 이상 기업(164,151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중소기업
(31~300인 기업 147,081개,  31~50인은 56,795개, 51~300인 : 90322 개)와 대기업(301인 이상, 17,070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음. <증가>는 전년도 대비 같은 조사 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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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그림5]

   (1) 정년제 폐지 2)정년연장 3) 계속고용제도(재고용) 3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76.4%로 가장 많음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선호하며 정년제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거의 없음

- 중소기업은 전체 중 1/5은 정년연장 선택, 노동력 확보에 대기업보다 적극적

[그림 5] 고용확보조치의 내용 

출처: 厚⽣労働省(2021.1.8.), 「令和2年「⾼年齢者の雇⽤状況」集計結果を公表します」, 『Press Release』, p.4.

 3) 6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기업 [그림 6]

- 54802개사, 33.4%[2.6% 증가]

● 중소기업은 49,985개사, 34%[2.6% 증가]

● 대기업은 4,817개사, 28.2%[2.9% 증가]

 4)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기업은 31.5%(2.6% 증가, 51,633개사)

● 중소기업은 47,172개사[32.1%, 2.5% 증가)

● 대기업은 4,461개사[26.1%, 2.8% 증가)

 5) 정년제 폐지 기업 

- 정년제 폐지 기업은 2.7%(4468사) (변동 없음)

● 중소기업 3.0%(4,370개사) [0.1 포인트 증가]

● 대기업 0.6%(98개사), [0.1 포인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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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희망자 전원이 66세 이상이어도 일할 수 있는 기업 [그림7]

- 희망자전원이 66세 이상이어도 일할 수 있는 기업은 20,798개사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7%[1.0% 증가]

● 중소기업은 19,98개 사 13.6%[1.0% 증가)

● 대기업은 814개 사 4.8%[0.6% 증가]

[그림 6] 6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기업

출처: 厚⽣労働省(2021.1.8.), 「令和2年「⾼年齢者の雇⽤状況」集計結果を公表します」, 『Press Release』,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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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희망자 전원이 66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 

출처: 厚⽣労働省(2021.1.8.), 「令和2年「⾼年齢者の雇⽤状況」集計結果を公表します」, 『Press Release』, p8.

▮ 일본 기업들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기업이 99%, 65세가 넘거나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기업은 3할에 이름   

▮ 65세,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한 비율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음.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고령자 인력확보에 적극적  

▮ 희망자전원에게 65세 넘어 일할 수 있게 하는 기업도 12.7%에 이름  

▮ 일본 고령자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국가의 법적 제도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채택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

2. 고령자들의 노동조건 및 임금 실태 

* 이하 노동조건·임금 실태 조사는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20년 발표, 2019년 6월 60~69세에 
대한 5000명에 대한 조사임(구체적 수치는 총무성이나 후생노동성 조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고용조건과 노동자의 의견을 파악 가능) 

 1) 60대의 취업 유무

- 60대에 2019년 6월 기준 수입을 위해 일하는 취업자는 59%, 60대 전반기에는 70.2%, 60대 
후반은 50.1%. 특히 남성의 60~64세 전반기는 80.8%가 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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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0대의 취업 유무 
(단위 %) 

합계(총 명) 취업중 하지 않음 
남녀 합계
60~64세
65~69세

100(17,302,654) 
100(7,634,076)
100(9,668.578)

59.0
70.2
50.1

41.0
29.8
49.9

남성 합계
남성 60~64세
남성 65~69세

100(8,467,638)
100(3,780,235)
100(4,687,403)

69.1
80.8
59.6

30.9
19.2
40.4

여성 합계
여성 60~64세
여성 65~69세

100(8,835,016)
100(3,854,841)
100(4,981,175)

49.3
59.8
41.1

50.7
40.2
58.9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3.

 2) 일의 종류와 기업 규모 

▮ 60대취업자의 직무

- 취업자의 직무 내용을 보면 「전문직 · 기술직」(21.8％), 「서비스직」(14.8％), 「사무직」(10.5％), 
「관리직」(9.0％)의 순서. 

- 남성은 「전문직 · 기술직」(23.7％),「관리직」(13.1％), 「서비스직」(11.9％) 순서 - 여성은 「전
문직 · 기술직」(19.2％), 「서비스직」(18.6％), 「사무직」(14.3％)의 순서 

<표 5> 60대 취업자의 직무 (단위:%)

합계
(총 명) 관리직 전문·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직 보안직 농림

어업 생산직
운송·
기계
운전

건설·
채굴일

운반·
청소·
포장등

기
타

무
응
답

전체 100
(10,200,993) 9.0 21.8 10.5 7.5 14.8 1.3 4.5 6.9 3.0 3.3 6.0 11.0 0.6

남성 100
(5,849,379)

 13.1  
 23.7 7.7 6.8 11.9   2.1 4.4 5.5 4.9 5.4 5.1 8.8 0.4

여성 100
(4,351,614)  3.4 19.2 14.3 8.4 18.6 0.1 4.7 8.7    0.4 0.4 7.3 13.9 0.7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4.

▮ 60대취업자의 근무 업종 

- 취업자가 근무하는 기업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13.5％), 「의료 · 복지」(12.1％), 「서비스업」
(12.1％), 「도·소매업」(10.1％)의 순서

- 남성은 「제조업」(15.1％), 「건설업」(12.6％), 「서비스업」(12.1％)

- 여성은 「의료 · 복지」(19.5％), 「서비스업」(12.1％),「도소매업」(11.8％), 「제조업」(11.3％)의 순
서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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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60대 취업자의 업종 

합계
(총명)

농림
어업 석탄 건설 제조

전기·
가스·
열공
급·
수도

정보
통신

운송·
우편

도·소
매

금융·
보험

부동
산·물
품백
화

학술
연구·
전문
기술
서비
스

숙박·
음식·
서비
스

생활
관련
서비
스,오
락

교육·
학습
지원

의료·
복지

복합
서비
스

기타
서비
스

공
무

기
타

무
응
답

전체 100
(10,200,993) 4.7  0.1 8.8 13.5 1.7 1.7 5.3 10.1  1.4 3.0 3.4 5.3 2.4 5.0 12.1 2.4 12.1 4.3 1.5 1.3

남 100
(5,849,379) 4.6 0.2 12.6 15.1 2.5 2.1 8.2 8.9 2.0 2.8 4.1 2.6 1.9 3.8 6.6 2.2 12.1 5.3 1.3 1.2

녀 100
(4,351,614) 4.9 - 3.7 11.3 0.7 1.0 1.4 11.8 0.6 3.2 2.4 9.0 3.1 6.6 19.5 2.5 12.1 2.9 1.8 1.3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4.

▮ 60대 취업자 소속 기업 규모 

- 30인 미만 기업이 43.7%, 100인 이상 기업이 33.0%

- 60대 전반은 30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는 자가 37.9%, 60대 후반은 50.2%를 차지

- 남성이나 여성 모두 30인 미만 기업에 근무 비율이 4할에 가까움 

<표 7> 60대 취업자의 소속 기업 규모 

합계
(총명)

4인
이하

5~
9인

10~
29인

3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
4,999인

5천명
이상 관공청 무응답

전체 100
(10,200,993)  20.8 9.8 13.2 7.7 8.9 12.0 4.8 4.9 6.5 4.8 3.3 3.4

연
령

60~64 100
(5,358,662) 17.4 7.9 12.6 7.7  8.9 13.5 5.1 5.4 7.8 6.9 4.2 2.7

65~69 100
(4,842,331)  24.4 12.0 13.7 7.7 9.0 10.4 4.4 4.3 5.0 2.5 2.3 4.2

남성 100
(5,849,379) 19.9 10.1 13.4 7.3 8.3 12.0 5.1 5.0 8.0 5.0 3.6 2.2

여성 100
(4,351,614)  21.9 9.5 12.8 8.2 9.9 12.1 4.3 4.7 4.4 4.6 2.8 4.9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5.

 3) 고령노동자의 근속 연수, 근무 일수, 노동시간 

▮ 60대취업자의 근속연수 

- 취업자의 근속연수는 평균 20.7년

- 「31년이상」이 31.4％로 가장 많고, 「11년 이상 20년 이하」(16.0％), 「21년 이상 30년 이하」
(12.7％), 「6～10년」(12.7％)

- 남성은 「31년 이상」이 40.3％로 가장 많고, 여성은 「11년 이상 20년 이하」가 23.2%로 가장 
많음. 동일 기업에서 근무할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20% 정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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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60대취업자의 근속연수 

전체
(총인원) 1년 이하 2년이상

3년 이하
4년이상
5년이하

6년이상
10년이하

11년이상
20년이하

21년이상
30년이하 31년이상 무응답 평균치

전체 100
(10,200,993) 9.9 9.3 7.4 12.7 16.0 12.7 31.4 0.5 20.7

남성 100
(5,849,379)  10.1 9.7 6.8 10.7 10.6 11.3 40.3 0.5 23.1

여성 100
(4,351,614)  9.6 8.9 8.3 15.4 23.2 14.6 19.5 0.5 17.5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5.

▮ 60대 취업자의 근무 일수 

- 한달 간 평균 근무일수는 18.8일

- 「20~24일」이 46.4%로 가장 많고 「25일 이상」(17.1％), 「15〜19일」(16.3％)로, 20일(주5일) 
이상 근무하는 이들이 63.5%

- 20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60대 전반은 70.1%, 60대 후반은 56.2%로 60대 후반도 반수 
이상 주5일 이상 근무

<표 9> 60대 취업자의 근무 일수

전체
(총인원) 4일 이하 5~9일 10~14일 15~19일 20~24일 25일 이상 무응답 평균치

전체 100
(10,200,993) 4.1 4.3 11.0 16.3 46.4 17.1 0.9 18.8

연
령

60~64세 100
(5,358,662) 2.5 3.6 7.5 15.6 52.3 17.8 0.7 19.7

65~69세 100
(4,842,331) 5.9 5.0 14.9 17.0 39.8 16.4 1.0 17.8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6.
 
▮ 60대�취업자의�노동시간� �

- 취업자의 1일 노동시간은 8시간 이상이 51.2%, 5~7시간이 29.1% 

- 60대 전반이 59.7%, 60대 후반이 41.9%로 60대 전반이 20% 정도 높고

- 남성은 65.1%, 여성이 32.5%로 여성이 30% 정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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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60대 취업자의 일일 노동시간
합계
(총명)

1시간
이하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무응답

전체 100
(10,200,993)  2.5 2.6 5.6 8.0 8.9 8.7 11.5 35.7 7.1 8.4 0.8

연
령

60~64 100
(5,358,662) 1.2 1.3 3.2 6.6 8.1 7.5 11.8 41.4 8.5 9.8 0.6

65~69 100
(4,842,331)  4.0 4.0 8.4 9.6 9.9 10.1 11.1 29.4 5.6 6.9 1.0

남성 100
(5,849,379) 1.6 1.5 3.2 4.1 5.4 8.3 10.1 43.6 10.3 11.3 0.6

여성 100
(4,351,614)  3.8 4.1 8.9 13.4 13.7 9.4 13.3 25.1 2.9 4.6 1.0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6.

 4) 고령자의 고용형태  

▮ 60대취업자의 고용형태 

- 고용형태는 ‘파트 · 아르바이트’가 40.7％로 가장 많고, ‘정규직’이 21.4%, ‘촉탁’(15.2%), ‘계약
사원’(14.4%)의 순서임

-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층은 60대 전반 남성으로 37.1%, ‘파트 · 아르바이트’비율이 높은 
층은 60대 후반 여성(69.8%), 성별 고용형태 격차가 큰 편

<표 11> 60대취업자의 고용 형태 
전체

(총인원) 정규직 파트·
아르바이트 촉탁 계약직 파견노동자 기타 무응답

전체 100
(6,629,665)  21.4 40.7 15.2 14.4 2.7 4.7 0.9

남성
60~64세 100.0 

(2,161,291) 37.1 13.7 24.0 18.2 2.2 3.7 1.1

65~69세 100
(1,623,241)  18.8 34.1 17.8 22.5  2.2 4.0 0.7

여성
60~64세 100

(1,680,181) 12.6 61.5 10.8 7.7  3.8 2.8 0.7

65~69세 100
(1,164,952) 8.6 69.8  1.7  6.0  2.6 10.3 0.9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17.

 5) 정년 이후 변화 

▮ 정년 이후 업무 변화 

- 60세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일의 내용의 변화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변하지 않았음’(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같은 분야에서 일하지만 책임 
강도가 변화했음’(20.7%) 이라는 응답이 다음을 차지, 완전히 별도업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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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정년 연령 혹은 60세 도달시 일의 내용이 변화했는가 (단위: %)

60~64세
(4,428,975)

65~69세
(4,431,302)

전체
(8,860,276)

변하지 않음 60.5 53.8 57.2

같은 업무이지만 책임강도가 변했음 20.1 21.3 20.7

완전히 별도 업무분야의 일로 변화함 11.2 15.6 13.4

업무내용 일부가 변화함 4.2 4.1 4.1

기타 0.3 0.8 0.6

무응답 3.7 4.4 4.0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45.  
주: 샘플은 해당 답변은 55세 당시에도 고용된 회사에서 ‘현재에도 근무하고 있다’ 답변한 사람, 60세에 정년퇴직했거나 

조기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 정년이나 조기퇴직 후에도 ‘다시 일하려고 했다’라고 답변한 
사람에게 물어본 질문임.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 후에도 근무하고 있는 이들 중, 55세 때에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이들을 조사한 것임 

▮ 위의 항목에서 ‘완전히 별도 업무 분야의 일로 변했다’라고 답변한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니 ‘전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했다’가 71.6%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타’(8.7%), ‘회사에서 별도의 부서로 
이동했기 때문에’(8.3%)를 차지

-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전직했다’가 67.2%, ‘회사 내에서 부서를 이동해서’ 
(11.8%)에 비해 여성은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전직했다’가 78.9%, 가 약 80%를 차지함

  
<표 13> 완전히 별도 업무 분야에서 일이 변화한 이유(단위 : %) 

남성(739,528) 여성
(451,563)

전체
(1,191,091)

전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함 67.2 78.9 71.6
회사 내에서 별도의 부서로 이동했음 11.8 2.6 8.3

정년 전에 관련 회사로 출향함
(혹은 타사로 직장을 알선받음) 9.1 2.2 6.5

부서는 같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일이 변함 2.4 1.3 2.0
기타 7.0 11.5 8.7

무응답 2.4 3.5 2.8

주: 샘플수는 앞선 ‘완전히 별도의 업무분야의 이롤 변화했다’라고 답변한 사람에 한정함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46.  

 6) 고령자의 임금실태

(1) 60세 이후의 임금에 대해

- 60-64세 노동자 임금의 평균은 약 29만 엔, 65-69세 노동자 임금 평균은 약 25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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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60세 이후 노동자의 임금 평균

출처: 렌고(2022.7.21.)와 비공개 세미나 발제문..p.13.(원 데이터는 후생노동성의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가공) 

(2) 계속고용 제도는 임금감소 수준이 큼 

▮ 정년 이후 임금 변화  

- 정년연령 혹은 60세 이후 일하는 사람에게(근무형태를 구분하지 않음) 정년 전과 임금을 비교한 
결과 ‘임금이 감소했다’가 71.5%로 7할을 차지. 또한 ‘임금이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가 21.0%

-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임금이 감소했다’ 78%로 8할 차지, 여성은 57.8%로 6할

<표 14> 정년 후 임금의 변화 

임금 감소함  변화 하지 않음 임금이 증가함 무응답

전체(5,650,672) 71.5  21.0 2.6 4.9

남성(3,833,225) 78.1 15.6 1.4 4.9

여성(1,817,447) 57.8 32.5 5.1 4.7

주: 샘플수는 60세에 정년이나 조기퇴직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정년죄기퇴직후 다시 일하려고했다라고 
답변한 사람에 한정함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46.  

- 삭감 수준을 알아보면 41~50% 삭감된 노동자가 전체 4명 중 1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21~40%혹은 51~60% 정도 삭감된 노동자가 많음.



[ 정책이슈보고서 특별호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향 연구 - 일본의 고령자 노동정책과 시사점

- 24 -

<표 15> 정년 후 임금 감소율 
1~5% 6~10% 11~15% 16~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이상

남성
(2993) 0.3 2.1 0.7 5.1 16.3 16.7 27.6 13.6 8.5 3.9

여성
(1050) 0.6 2.1 3.0 9.3 15.5 10.4 21.1 7.4 4.7 10.8

전체
(4042) 0.4 2.1 1.3 6.2 16.1 15.1 25.9 12.0 7.5 5.7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60代の雇⽤・⽣活調査　調査シリーズ』  No.199.pp.249-250.

3.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와 이용 현황

- 정부는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 개인에게 주는 임금보조금>과 <고령자 고용 기업 
지원 보조금> 및 <고령자고용을 촉진하는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표 16> 대표적 고령자고용 지원제도 

고령자고용 계속 급부 

- 직업 생활의 원만한 지속을 원조·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동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부로, 60세 도달 시점, 이전에 비해 임금이 
75%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지급

- 노동자는 현행급부 수준을 희망했으나, 오히려 사업주가 60세 이후 임금을 
낮게 설명하는 원인이 된다는 평가도(堤建造, 2020:5). 

- 이에 2020년 법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임금이 90%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지급하도록 변경, 노동자 측은 해당 급부에 의존하지 않는 임금설계를 사용자
에게 요구하고 있음6)    

특정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 65세 이상 이직자를 헬로워크 등 소개에 의해, 1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 지급하는 보조금  

65세초 고용추진 조성금
-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 관리 제도를 정비하거나, 

고령의 유기계약 노동자를 무기고용으로의 전환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지급하
는 보조금 

노동이동지원조성금 - 재취업 대상자가 이직 후 3개월 이내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노동자로서 고용
해, 계속해 고용이 확실한 사업주에 지급하는 보조금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의 
고령자고용 어드바이저에 대한 

상담과 조언 

- 기업 실정에 따라 정년제도·계속고용제도의 제안 및 조건을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문제에 정통한 경영노무컨설턴트·중소기업진단사·사회보험
노무사 등 전문적·실무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65세 초고용 추진 플래너·
고연령자 고용 어드바이저로서 활동 및 상담하고 있음

- 도도부현 지부를 가지고 전국에 배치 
고령자고용 우량기업의 표창 - 각 현마다 모범적인 70세 현역사회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해 표창을 실시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위의 대표적 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인지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고령자에게 임금을 
보전해주는 ‘고령자고용계속급부’는 78%가 인지, 63.6%가 이용

- 그 외에도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고령자 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사용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 

6) (⽇本労働組合総連合会(連合)　労働法制局 ⾧⾕川智則様, 2022년 8월 29일 서면 질의응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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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각종 지원제도의 인지 및 이용 상황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年齢者の雇⽤に関する調査 (企業調査)』 , No.198.P. 94. 

▮ 위와 같은 적극적 정부의 지원책이 기업들의 고령자고용지원을 높이는 데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

4. 문제점과 대책  

 1) 계속 고용 후 노동조건에 대한 규제의 미비   

- 계속고용 후 노동조건(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안정법에 구체적 규제가 정해지지 
않음 (堤建造, 2020:4)

   ① 노동조건 합의의 문제 

- 사업주는 정년퇴직자의 희망대로 노동조건을 합의할 의무는 없으며 합리적인 재량범위의 조건을 
제시하면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노동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동법 위반은 아니라는 행정해석, 계속고용시 노동조건에서 불합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 2019년부터 실시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노동계약법제 21조, 균등대우규정)는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균등대우를 보장하고 있음. 이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 사원에게 
정규직과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이가 있으면 법규위반의 소지가 발생함. 그러나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은 노동조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당시 사건에서 
정년 전과 비교해 촉탁사원으로 연수입이 80% 정도였음)고 판단. 고령자의 임금 차별이 정당화
되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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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업의 소극적 고령자 채용 

- 법적으로 사업주가 모집 채용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을 원칙 금지하고 있으나, 약 70%의 기업이 
고령자채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조사가 있음 + 

- 더욱이 고령자를 구인대상으로 하는 일은 저임금의 단순노동 중심으로 경력을 살리는 일은 
적음. 즉 고령자 재취직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3) 중소기업의 어려움 

   ① 인력수공급의 미스매치 

   ② 본인 회사에서 일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부탁할 거래 기업이나 계열사가 부족

- 후생노동성은 전국의 주요한 할로워크 240곳에서 ‘생애현역지원창구’를 설치하고 65세 이상 
구직자에 대한 재취직지원을 중점 실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은 애초에 재취직을 의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가 없다는 의견도 많음 

 4) 70세 이후 창업지원조치는 현실적 정책일까 

- 나이가 들어 벤처에 도전은 어려운 것이 현실

- 공동통신사의 2019년7월 조사에 의하면 기업도 70세까지 취업기회확보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창업지원’을 고려한 기업은 4%, ‘프리랜서 계약으로 자금제공’이나 ‘사회공헌활동참가에 대한 
자금제공’을 응답한 경우는 1%에 지나지 않음(복수 응답) 

- 또한 프리랜서 등 고용관계가 ‘노동안전위생법(소화 47년 법률 제 57호)의 보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의 관점에서 안전망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 

 5) 임금과 기업의 노동력 확보 

   ① 연공임금제와 직무급 논쟁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려면 연공임금제도가 아니라 실적에 입각한 인사평가제도가 

존재해야 보다 처우개선이 원만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지금처럼 일단 직업훈련은 하지 않고 입사해 숙련, 젊은 시기에는 연공임금은 유지하고, 

장년기 이후 임금제를 직무급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함
       vs 그러나 연공임금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생활급의 사고방식, 특히 자녀 교육비가 중년기 

임금 인상에 상당히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직무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② IT와 국제화 흐름 속에 노동자 스스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 전직이 가능하도록 배움과 직업능
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역할이 중요 

- 아직 기업은 여러 시행착오가 존재, 노동 의욕이 낮은 고령자를 상당 부분 노동력에 일단 포함시
키며 경쟁력 악화나 조직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음

   ③ 현재같이 계속고용을 전제로 한 연장조치보다 정년제 폐지가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 정책이슈보고서 특별호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향 연구 - 일본의 고령자 노동정책과 시사점

- 27 -

 6) 노동재해 

① 급증하는 고령자 노동재해

- 일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며 노동재해도 증가, 특히 2018년 60세 이상의 노동재해발생수는 전체 
중 약 1/4을 차지, 고령자의 재해발생률도 젊은이에 비해 높고, 재해 피해로 인한 휴업 기간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길어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시점에서 50세 이상 노동자의 노동재해방지대책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업장은 55.7%로 조사되어, 고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만들기가 필요 

② 정부대책 

- 이에 후생노동성 및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는 2018년 6월 50세 이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확보
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직장개선 츠루 「에이지 액션 100」을 작성

- 2020년 1월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는 보고서를 토대로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실현을 위한 노사 촉진” ‘가이드라인’ 제정 중에 있음 

 7) 기타 

- 체력 저하나 질병, 배우자나 부모에 대한 개호로 풀타임근무가 어려운 고령자도 있기에 기업은 
단시간 근무하려는 다양한 일하는 방식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Ⅳ  일본 노동조합 렌고의 정책  

1. 노동조합 렌고의 정책7) 

 1) 2020년 렌고의 방침 결정 

▮ 렌고는 2020년 9월 17일 1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방침(“모든 노동조합은 60세 이후 고령기에 고용안정의 확보와 일하는 가치에 알맞
은 처우 실현을 위해 기본적 정비의 대처를 위해 나아간다”)’을 밝히고 있음. 

- 2020년에 방침을 결정한 이유는 2021년부터 ‘70세까지 고령자 취업확보조치의 노력의무화’가 
시작, 연금에서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보수비례부분’의 연령이 단계적 늘어나 2013년 60세에
서 2025년 54세까지 늘어남. 즉 위 환경변화에 고령자 정책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고 대응하고
자 방침을 결정

7) 일본 노동조합의 대응 자료는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고령자 고용·노동정책을 위한 입법과정론 모색』 (탐색연구) 
수행을 위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렌고’)와 비공개 세미나(2022.7.21.)의 발제문, 노동조건국 오오쿠보 
아키코(⼤久保暁⼦)국장 및 노동법제국 하세가와 토모노리(⾧⾕川智則) 부장의 발표 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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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렌고의 고령자 정책 2가지 축 

(1) 바람직한 고용 

▮ 60~65세(가장 중요한 변화)  

- 과거 노동조합은 이하 3가지 선택지 <① 정년연장 ② 계속고용(일단 퇴직 후 재고용) ③ 정년연령 
폐지> 에서 무엇을 우선시할지 밝히지 않았으나, ‘65세로 정년연장이 가장 바람직’하다 결정

- 계속고용제도를 부인하지 않음(여전히 렌고의 큰 산별에 해당되는 주요노동조합의 약 7할이 
60세 정년제+계소곡용제도를 채택. *위 방침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큰 산별들이 ‘계속고용’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   

▮ 65세 이후 : “희망자 전원이 고용되도록”하는 ‘고용조치’에 중심을 둠(70세까지 정년연장, 정년제폐
지, 70세까지 계속고용 중 선택). 이외 정부정책(위탁계약이나 사회공헌사업 및 창업조치 등)은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권유하지 않음 

(2) 바람직한 처우 

●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동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일의 가치에 적합한 처우가 확립되도록 노동자 
안전과 건강확보를 도모한다. 

 3) 왜 계속고용보다 정년연장인가 

(1)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의 특징 

<표 17>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의 비교   
계속고용 정년연장

고용기간 유기 무기
노동시간 단시간·단일수 근무(풀타임도 존재) 풀타임이 대부분 

임금 정년 시점 보다 하락 정년 전과 일관된 처우 

특징
 가장 많은 기업이 도입
 노동자 체력과 희망에 따라 근무 일

수와 시간 조정 용이

 65세까지 확실한 고용 
 60세 시점 처우 저하가 비교적 적음

문제점
혹은 
과제

 고용의 불안정 
 임금 저하 

 60세 퇴직 희망자는 퇴직금 정산에서 불이익 가능성
   - 일본의 퇴직금은 자발적 퇴직은 퇴직금 적음
 60세 이전까지 임금 커브 조정 등 처우 변경 문제 
   - 기업의 지불능력(연공임금이 50대 중반까지 상승, 이후 다소 깎이

나 젊은 사원에 비해 많기에 인건비 고민)
   - 정년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 전체 노동기간 임금 

커브 조정에 불만 가능성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기존 근무일수나 노동시간 조정이 어려워 

고령자의 체력 문제 발생 가능성    

출처: 렌고(2022.7.21.)와 비공개 세미나 발제문. p.20.

(2)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의 임금 차이 

▮ 60세 이후 임금은 60세까지 임금(월급)의 63.8%, 60세 정년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한 경우 
59%, 정년연장으로 정년이 60세를 넘을 경우 78.3%, 정년연장의 경우가 임금하락 폭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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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60세 넘은 고령노동자의 임금 수준    

응답수

월 평균 
임금
(60세 
대비 
비율)

보너스 
연간임금 

제도 유무 있는 경우

응답수 있음 없음 응답수
60세 
대비 
비율

응답
수

60세 
대비 
비율

주요
정년연장
계속고용

63
197

78.3
59.0

73
242

83.6
83.1

16.4
16.9

51
132

77.5
46.2

58
156

77.5
56.1

전체 264 63.8 319 83.1 16.9 185 55.2 216 62

등록
정년연장
계속고용

114
460

77.8
61.1

128
560

82.8
79.6

17.2
20.4

92
313

72.5
50.2

76.2
58.0

103
373

전체 579 64.5 693 80.2 19.8 407 55.3 62 479

출처:  렌고(2022.7.21.)와 비공개 세미나 발제문. p.27. 원자료는 렌고 「2021년 노동조건국 조사」 
주1) 주요 노동조합은 렌고 산별중 대표 노조를 의미하며 약 322개, 등록 노동조합은 렌고에 등록된 700여 개 임.  
주2) 정년연장은 정년연령이 60세를 넘는 것을 의미함.
주3) 계속고용은 정년이 60세로,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택한 경우를 의미함

▮ 같은 조사에서 부양수당의 경우 정년연장을 선택한 경우 62.3%의 노동자가 같은 부양수당 지급, 
계속고용은 부양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54.4%로 많음 

<표 19> 60세 넘는 고령노동자의 부양수당 지급 여부
60세 超 

부양수당 제외
60세와 동일한 

부양수당 
60세와 다른 

부양수당 제도 없음

주요
정년연장(53)
계속고용(136)

20.8
54.4

62,3
16.9

1.9
0.7

15.1
27.9

전체(192) 44.3 30.7 1.0 24.0

등록
정년연장(91)
계속고용(319)

16.5
54.9

64.8
21.9

1.1
0.9

17.6
22.3

전체(413) 46.0 32.0 1.0 21.1

출처: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고령자 고용·노동정책을 위한 입법과정론 모색』 (탐색연구) 중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이하 ‘렌고’)와 비공개 세미나(2022.7.21.) 발제문 .p.27. 원자료는 렌고의 「2021년 노동조건국 조사」 

주1) 주요 노동조합은 렌고 산별중 대표 노조를 의미하며 약 322개, 등록 노동조합은 렌고에 등록된 700여 개 임.  
주2) 정년연장은 정년연령이 60세를 넘는 것을 의미함.
주3) 계속고용은 정년이 60세로,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택한 경우를 의미함
주4) (  )는 응답한 노동조합 숫자를 의미함. 

▲ 위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해 정년연장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 보아, 정년연장을 기본으로 한다는 
방침을 2020년에 결정. 

(3) 방침전환 후 효과  

▮ 지난 1년간 렌고 주요노동조합의 경우 ‘정년65세’를 채택한 비율이 7% 증가, 2016년부터 약 
5년간은 17%가 상승해, 약 21.6%의 노동조합이 65세 정년제를 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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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렌고 주요 조합의 정년연령

출처:  렌고(2022.7.21.)와 비공개 세미나 발제문. p.24. 원자료는 렌고 「2021년 노동조건국 조사」 

2. 개선과제 

 1) 처우개선의 한계 
- 위의 조사처럼 60세 이후 월급-보너스 및 부양수당 등 모두 합산해 연간임금은 평균 60세 

대비 62% 정도로 임금 차가 큼, 결론적으로 균형대우 실현은 아님.
- 특히 60~65세까지 5년간의 퇴직금을 받는 곳이 렌고 자체 조사로 약 10%에 불과
- 공정한 평가에 입각한 임금과 보너스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렌고 내에도 60세 이후 평가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 주요 노동조합의 경우 84.4%

(등록은 73.2%)가 성과평가 제도가 존재

 2) 65세 超 고용에 대해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택한 기업은 렌고 내 20% 수준
- 주요기업은 75.3%, 등록기업은 79.3% 정도 아직 8할 정도 제도 부재 

 3) 60세 超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등 다양한 방식 취한 경우가 적음
- 노동시간 및 근무형태가 60대까지와 주요(등록)노동조합 모두 9할 이상 동일하고, 다양한 방식

을 취하는 경우는 한자리 퍼센트에 불과 

▮ 고령자의 처우(특히 임금)개선이 필요하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 퇴직금 처리에서 다양한 
제도 모색이 필요하나, 노동조합 내부(60세 이후에도 근무희망자와 아닌자, 시니어와 주니어 
세대 등) 조정뿐 아니라 노사간 수용성 있는 인사노무 관리체계와 제도 도입이 용이하지 않음. 

 4) 고령자 조직화를 위한 노력 
- 60~65세 노동자 조직화가 가능하며, 65세 이상 노동자도 조직화를 추진 필요. 만약 창업지원 

조치를 선택한 이들에 대해 계속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방침 

▮ 이에 렌고 중앙은 노동조합들에게 제도 변화를 알리고, 노동자 내부뿐 아니라 사측과 합의가 
만들어지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표가 있음. 

▮ 렌고본부 및 지방렌고의 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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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는 

 ① 고용 관련 취업자보호 등 과제에 대해 심의회(한국의 노사정 각종 위원회임) 등을 통해 계속 
필요한 대응을 할 것 

 ② 법개정에 동반된 성령, 지침, 통달을 확정한 후 구성조직 및 단위 노조에게 노사협의를 촉진, 
지방렌고가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 구성조직과 단위노조와 지방렌고가 조치
하도록 지원 

 ③ 65세 이후 고용에 성공한 사례를 수집해, 확산위해 홍보

 ④ 계약직노동자가 계약을 반복갱신해 60세가 되어도 고용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계속할 것

 ⑤ 고령노동자의 고용확보를 위해 후생노동성에 대한 요청 활동을 계속할 것 

● 지방렌고는 

 ① 지역에서 실시된 노사회의체에서 고령자고용상황에 대해 의견교환과 함께 도도부현 및 지방노
정국과 협력해 법개정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홍보. 고령노동자의 고용확보를 위해 도도부현 
및 지방노동국에 요청 활동

 ② 어떤 노동상담이든지 고령노동자의 상담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화 노력

Ⅴ 결론  

�

1. 한국과 차이점 

 1) 정년까지 고용유지 비율이 높은 일본

   * 한국과 큰 차이는 일본의 정규직 진입자의 정년까지 고용비율 유지가 높다는 점
- 일본은 종신고용이 끝났다해도 한국 대비 정규직 진입자의 정년까지의 고용 비율 유지가 높음

근거1) 앞선 일본 노동정책·연수기구가 2020년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60대 중 취업자는 59%로, 
60~64세 남성노동자 중 80% 이상이 취업, 이들 평균 근속연수는 평균 20.7년으로 31년 
이상 일한 노동자도 31.4%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근속자가 多

근거2) 후생노동성의 2016년 직업안정국에서 고용관행에 대해 “대졸자 정규직이 젊은 시기에 
입사해 동일기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계속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대졸 정규직은 50%, 고졸
정규직은 30%”라고 밝히고 있음(厚⽣労働省職業安定局, 2016)

근거3)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자료로 JILPT(2020.3)가 50인 기업 2만개를 2019년 5월20일부터 
약 한달간 조사한 정규직 연구를 참고해도 정규직 사원이 50대 이상 자기 회사 내에 
근무를 계속할 비율을 확인하면 50대 후반까지 전체 노동자 중 10명 중 7명 정도 정사원
으로 계속 근무, 60대 전반에도 4명 가량 계속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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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자사 내 계속 근무할 확률 (연령별 5891개, 단위: ％) 

0%
(없음)

1~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 이상 무응답

50대전반 2.4 8.1 14.8 8.8 7.9 6.7 35.6 15.7

50대후반 4.5 10.2 17.3 10.0 6.0 7.3 28.3 16.4

60대전반 21.4 13.1 17.4 5.9 4.8 6.2 12.3 18.8

60대후반 36.0 16.5 14.3 2,8 2.4 1.8 4.1 22.1

70세이상 48.1 16.9 6.6 1.2 1.0 0.5 2.0 23.5

평균치
(%)

표준편차
(%)

50대전반 77.8 104.3

50대후반 69.3 116.6

60대전반 38.3 69.3

60대후반 16.1 48.4

70대이상 8.2 64.9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年齢者の雇⽤に関する調査 (企業調査)』 , No.198.P.15.
 

- 일본의 장기고용 관행이 과거보다 약해지긴 했어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일본에서는 정년 제도가 정년 연령까지 고용 보장으로 이해되는 반면, 한국에서 평균 퇴직 연령이 
60세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게 문제 

- 2022년 한국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55세부터 64세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연령이 전체평균 49.3세, 정년보다 10년 이상 빠름(남성 51.2세, 
여성 47.6세)임. 특히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30.9%, ‘권고사
직·명예퇴직·정리해고’(10.9%)를 차지해 절반 정도가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한국에 법적 정년이 60세여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년제 논의에 가장 큰 차이(緒⽅桂⼦, 2021) 

 2) 노동자들의 급격한 노후생활 하락 방지를 위한 임금보조 제도 실시 

▮ 재고용시 삭감된 임금만큼 일부 급부를 제공(고령자고용계속급부)해 노동자들의 급격한 노후생활 
하락을 방지

- 60세에서 65세까지 임금감소를 보전하는 고령고용계속급부가 95년부터 시행, 급부액이 임금의 
25%에서 현재 15%로 줄었고, 2025년에 10%로 축소 예정 

- 대상은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60~65세 노동자로, 60세 이후 임금이 60세 시점의 임금액의 
75% 미만인 상태로 고용을 계속하는 고연령자 

- 75%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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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제도변화 

2003년 개정 이전(95년 7월 4일 생김) 2003년 개정 이후(같은 해 5월 시행)

급부율

임금의 원칙적으로 25% 
※ 임금과 급부액의 합계가 60세 임금 대비 
  · 80-85% : 급부액은 반감 
  · 85% 이상 : 지급하지 않음 

임금의 원칙적으로 15%
※ 임금과 급부액의 합계가 60세 임금 대비
  · 70-75% : 급부액은 반감 
  · 75% 이상 : 지급하지 않음 

출처: 렌고(2022.7.21.)와 비공개 세미나 발제문. p.29.  

 3) 상대적으로 노후 생활 보장 수준이 높은 공적 연금 

▮ 한국과 대비해 60대 이후의 주수입원은 공적 연금   

- 일본의 60대가 생계를 유지하는 주수입원에 대해 복수 응답에서 ‘본인의 공적 연금’(63.5%), 
‘본인의 임금 등 수입’(47.9%), ‘배우자의 공적 연금’(42.4%), ‘배우자의 임금 등 수입’(33.4%), 
‘저축’(18.5%)을 들고 있음. 

<표 22> 세대 생계의 수입원 (복수 응답)

전체
(인)

본인
임금

본인
공적
연금

본인 
기타 
연금

본인
고령자
계속

급부금

배우자
임금

배우자
연금

자녀의
임금

친족의
연금

자영업
등

사업
수익

재산
수익

퇴직금
사용

저축
사용

실업
급부 송금 생활

보호
기
타

무
응
답

전체 17,302,654 47.9 63.5 18.3 2.2 33.4 42.4 11.6 6.4 9.9 6.8 8.4 18.5 0.6 0.2 1.0 0.6 2.7

남성 8,467,638 56.6 62.7 20.6 3.3 28.5 26.2 9.5 7.6 11.1 6.6 10.6 17.4 0.6 0.2 1.3 0.5 3.2

여성 8,835,016  39.5 64.2 16.1 1.0 38.0 57.9 13.6 5.3 8.7 7.0 6.2 19.5 0.7 0.2 0.7 0.7 2.3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年齢者の雇⽤に関する調査 (企業調査)』 , No.198.P. 64. 

▮ 2025년(여성은 2030년)까지 60~65세 사이 노동자는 임금과 연금을 동시 수령 가능(재직노령
연금)해 노후 생활 보장 

     ※ 단 임금과 연금의 월 합계금액에 제한을 두어, 합계액이 28만엔일 경우(2022년 4월 4일부터는 
47만엔으로 변경) 연금지급이 삭감 

- 즉 최소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대신 가능한 취로 동기를 높이려는 정책

[그림 11] 재직노령연금 ※ 연금액은 10만엔으로 가정

             춮처: 렌고(2022.7.21.)와 비공개 세미나 발제문.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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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령자의 세대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면 고령빈곤이 심각한 한국에 비해 공적연금과 근로수
입으로 생활보장성이 높은 편. 

- 60대 2019년 6월 세대의 수입이 「30만 엔 이상에서 50만 엔 미만」(25.7％), 「20만 엔 이상~ 
30만 엔 미만」(22.3％, 「50만 엔 이상」(13.7％)순으로 많은 편으로 평균 35.5만 엔 

- 같은 기간 생계비는 「20만 엔 이상~30만 엔 미만」(29.1％, 「30만 엔 이상~50만 엔 미만」21.
4％)순으로 평균 25.6만 엔임 

<표 23> 세대 수입과 생계비 

전체
(인원) 0엔 5만엔

미만
5만~

10만엔
미만

10만엔
이상

15만엔
미만

15만엔
이상

20만엔
미만

20만엔
이상

30만엔
미만

30만엔
이상

50만엔
미만

50만엔
이상 무응답 평균치

(만엔)

수입 100(17,302,654)  1.0  0.4 2.5 5.5 7.1 22.3 25.7 13.7 21.8 35.5

생계비 100(17,302,654) 0.5 2.9 5.9 9.8 29.1 21.4 3.0 27.4 25.6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年齢者の雇⽤に関する調査 (企業調査)』 , No.198.p.67. 

4) 정년고령자 노동인력 활용에 더 적극적인 중소기업

- 한국의 중소기업의 80%가 정년제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반면, 일본은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60세 이후 고용확보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정년연장을 택한 비율은 중소기업이 더 많음 

 5) 기업의 인식 차이 

(1)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일본에 <정년>에 대해 제도 도입 의무는 법령으로 없음. 다만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의무를 
달성하지 않는 것은 고령자고용안정법위반이 되어,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
에 따라 조언 지도 권고 기업명의 공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처벌·행정처분 규정이 있음. 
일본은 ‘규범’이 강한 사회로 정년연령에 대해 노-사가 합의해 법으로까지 정했으면 지켜야 한다
는 게 일반 기업의 인식. 특히 미디어 등을 통해 법적 정년도 지키지 않는다며 블랙기업8)으로 
논의되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아 기업 운영 자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일본 노동조합 
관계자 설명. 

- 적어도 고용유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인식이 강함. 한국의 경총에 해당되는 일본 사용자
단체인 경단련은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를 맞이할 때, “사원의 
고용유지가 최우선”으로 “만약 업무가 없어지면 배치전환, 계열사로 전보조치를 통해 고용유지
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을 선언할 정도. 한국의 기업주 인식과 차이 존재. 

8) ‘블랙(black)기업’이란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에게 악화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이란 의미한다. 노동시
민단체들이 과로사하거나 업무로 인한 우울증에 걸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고발하며 
‘블랙기업’불매운동이나 ‘블랙기업 시상식’ 등을 열어 미디어에 이슈화에 성공해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가져오며 
용어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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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업의 고령노동에 대한 인식전환 

- 일본 기업도 20~30년 전에는 고령노동자가 임금 대비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가능한 회사에
서 빨리 내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음. 그런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
고 인재확보가 어려워지며 생각 전환 

- 계속 노동력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업(특히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일수록)이 
자신의 회사에서 이미 지식도 있고 숙련도도 갖추어졌으며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중장년 노동자
를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사고 확산9) 

(3) 기타  

- 일본적 고용(신졸채용, 장기근속)의 특성상 노동자의 기업 귀속의식이 높아 60세가 넘어도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8할에 해당, 다소 임금이 삭감되어도 근로 의욕이 높은 
노동자가 多(고령고용계속급부 + 재직 노령연금 수령 덕에 삭감된 임금 보존 가능) 

- 일본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체력보다 IT로 업무가 가능, 상대적으로 고령자 체력 필요하지 
않은 이들이 늘어남 

- 고령자가 계속 근무해도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직급정년제(일정한 연령이 되면 보직자리에
서는 정년을 택하는 제도)를 채택한 경우가 多, 고령자가 관리직에서 사원이 되어도 비교적 
조직 생활이 가능한 사내 문화가 존재  

2. 시사점 및 결론 

▮ 한국에서는 일본의 정년제도가 종종 소개되나 법적 정년은 같은 ‘60세’라는 것은 간과. 실제로 
한국 기업이 고용보호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노동자들의 주된 일자리에서 실질 퇴직연령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함.

▮ 한국의 고령자고용이 어려운 이유로 높은 연공성 임금체계, 그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들며 임금체계 개편이 있어야 고령자고용이 가능하다고 논의가 많음  

- 그런데 상술한 논의는 다음의 측면을 간과함. 일본은 한국보다 연공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장기근속자 多인 이유 + 공적 연금제도(연금 + 삭감된 임금 보조해주는 제도)의 보호 
수준이 한국보다 ⾼ : 즉 고령 노동자 생활보호 수준이 ⾼

- 이는 단순히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규범 수준의 차이 

▮ 일본의 고용확보 조치는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3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8할 이상의 기업이 고용연장(계속고용제도)를 선택
하였고, 이는 예견된 일이었음. 고용연장(계속고용제도)이 기업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덜해 선호
하는 방안이기 때문임. 

- 본 제도 시행이후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비정규직화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임금 및 노동조건
이 저하되어 세대간 양극화에 부딪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봉착도 사실. 

9) 노동조건국 오오쿠보 아키코(⼤久保暁⼦)국장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렌고’)와 비공개 세미나(2022.7.21.)
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일본의 기업인식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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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또는 고용연장방안을 모색할 때 고용연장은 고령자의 노동 
강도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조건 저하와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적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해야함. 가령 2019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되며 정규직과 비정
규직 간 균등대우가 보장되나, 최고재판소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 사원에게 정규직과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결하는 등 고령자 임금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 이에 보다 더 적극적 정책수단으로서 ‘정년연장’에 포커스를 맞추어 제도를 
설계해야 함.

▮ 일본도 고령노동자에게 적합한 근무형태 + 노동시간 +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다차원적으로 고려
하는 고령자 생활보호방식에 대한 고민이 지속. 다만 한국에서 주목할 점은 특별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고령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목표아래 노사 간 합의로 개별 사업장 상황에 
맞추어 답을 만드는 과정이 어느 정도 제도효과를 발휘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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